
의안

번호
370

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1년 6월 29일

보 건 복 지 원 회

1.심사경과

가.발의일자 발의자 :2011년 6월 10일,조규 의원 외 24명

나.회 부 일 자 :2011년 6월 15일

다.상 정 일 자 :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4차

보건복지 원회(2011년6월29일상정․의결)

2.제안설명(보건복지 원회 원장 조규 )

○ 최근 우리 사회에 한부모 혹은 조손(祖孫)가정,다문화 가정,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소외계층

아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.이들은 부모의 취업이나 경제 사정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시간

이 거의 없고,식사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, 래문화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

실임.

-그리하여 소득 가정이나 한 부모,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욕구를 해결하고,

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해 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한 ‘지역아동센터’가 이미

운 에 있음.

○ 그 지만 이런 센터에 한 지원과 배려가 아직 부족함.센터의 종사자들은 낮은 임 과 장시간

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으며,근무자들의 낮은 여체계도 시 히 개선해야할 문제임.

-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학습과 교육, 식,문화 활동을 서비스하기에는 지원 산이 턱없이

부족한 실정임.



○ 그래서 소득 빈곤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

정상 으로 운 될 수 있도록 산을 확 지원하고,양질의 문인력 확보는 물론 아동보호

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.

-센터의 이용 상으로 부모의 취업 경제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,한부

모․조손․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함.

-센터에서는 아동 건강 증진 양에 한 지원 사업,아동 가족을 한 복지사업,아동의

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감을 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여,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

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 음.

-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산의 범 안에서 센터 사업비,종사자 인건비

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음.

3.검 토 보 고 (수 석 문 원 김 태 호 )

□ 총

○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ㆍ교육하고,건 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

그리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

기 함

□ 세부내용

(1)시장의 책임 련 사항(안 제2조)

○ 안 제2조는 시장은 방과 후 돌 이 필요한 아동의 건 한 보호육성을 한 센터의 사업을

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이는 아동복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함)제4조 제1항에서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

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여,시장의 책무를

구체화 한 것임.



(2)사 업 실 행 주 체 련 사 항 (안 제 4조 )

○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사업실행 주체로 사회복지법인,비 리법인,비 리단체,

개인 등을 열거하여,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․복지사업을 행할 수

있는 합한 요건을 갖춘 자로 포 하고 있음.

-여기에서 실행주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신고기 1)에 부합하면 종교단체,비 리단체,그리고

개인도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임.

<표>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 황

(2011년3월기 )

합계
시민

단체

재단

법인

사단

법인

사회복지

법인

종교

단체
개인 기타

377 8 18 20 36 103 178 14

(3)이용 상 련 사항(안 제5조)

○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을 규정하여,부모의 취업 경제 사정으로 방과

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,한부모․조손․다문화 가정의 아동,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

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등을 열거하고 있음.

-이는 재 국민기 생활보장 수 권자 가정 아동을 비롯하여,차상 계층,조손,다문화,장애,

한부모 아동 등을 포 하고 있음. 한 기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아동은 사회복지 담공무원,

학교장,지역 표,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추천에 의할 수 있을 것임.

(4)사업에 한 사항(안 제6조)

1)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설비 기 :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집단지도실 각각 갖추되,해당 시

설을 모두 합한 면 이 용면 82.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.다만,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

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용면 60제곱미터 이상

한,종사자 배치 기 : 아동 30인 이상 :시설장 1인,생활복지사 2인(아동 50인 과 시 1인

추가),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:시설장 1인,생활복지사 1인, 아동 10인 미만 :시설장 1인



사업구분 로그램 내용 기능

특징

( 상

연령 )

1.아동 건강 증진 양에

한 지원 사업

식제공

양결핍지원
보호

18세 미

만의 센터

이용아동

2.아동 가족을 한 복지

사업

가정방문, 가족부모상담,

가족기능강화
정서

3.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

사교육비 감을 한 교육

사업

학습지도, 미술교육, 경제

교육
교육

4.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

의 유지 응력 강화 사업

생활교육, 학습부 응지원,

숙제지도, 인성교육,안

교육, 생지도

보호,교육

5.아동의 정서 함양을 한

문화활동 지원 사업

캠 ,공동체 로그램,문화

체험,놀이,특별활동,체육

활동

문화,정서

6. 아동의 통합 인 서비스를

한 지역사회와의 력

연계 사업

지역사회연계,결연후원

후원자 리, 자원 사자운

리,사례 리

지역사회연계

7.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해

필요한 사업

아동상담, 심리․정서․지

지․상처 치유,아동의사결

정 참여를 통한 활동

정서

○ 안 제6조는 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내용을 열거하고 있음.

-이는 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반 하고 있음.

-다만,센터의 운 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운 하고 있으며,이용아동의

연령층이 0세부터 18세미만 까지 연령 상의 폭이 매우 넓어, 로그램의 운 에 있어 그 효율

성이 떨어지며, 연령층 아이들이 ․고생들이 하는 비어나 나쁜 행동을 쉽게 하는 등 보호와

교육에 있어서 그 주요기능을 수행함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한 개선이 요망됨.

<표>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로그램 기능



구 분 2009년 2010년

2011년

산액 비율(%)

총 계 17,746,845 20,654,597 27158,044 100

센터사업비

9,055,197 11,499,766 14,257,403 52
센터 종사자 인건비

센터 처우개선비 없 음

센터 이용아동 식비 8,691,648 9,154,831 12,900,641 48

(5)사업비의 지원에 한 사항(안 제7조)

○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산의 범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

수 있도록 하여,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- 이는 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,지역사회에서 자생 으로 운 되어 오던 공부방 등에 해

'04년 법 근거를 마련하여 ’05년부터 지원하여 오고 있음.

한 지역아동센터의 증에 따라 서비스의 질 리를 체계 으로 하고 재정의 효율 운 을

하여 평가를 실시2)하며 그 평가결과를 운 비지원과 연계하고 있음.참고로 평가는 2009

년 최 로 실시하여 2010년까지 2회 실시하 음.

- 재 센터별 이용아동 수 상근종사자에 따라 기본운 비를 지원하고 있으며,이 비용에는 인

건비, 리운 비, 로그램비를 포함하고 있음.

참고로 2011년도에 서울시에는 있는 센터 총 381개소 에서 323개소가 운 비를 지원 받

고 있음 (2011.6.8 재).

<표>최근 3년간 센터에 한 사업비 지원내역

(단 :천원)

2)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며(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,사회복지사업법시

행규칙 제27조),사회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도 같은 규정을 용하고 있음.



(6)종합의견

○ 결론 으로,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 아동에 한 서울시차원의 극 인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사

회 안에서 종합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

향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 한 보호, 식지원으로 결식을 방하고,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며,

문화 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해 문화체험 등을 확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-다만,지역아동센터의 상연령을 일률 으로 만 18세미만으로 정하여 하나의 센터에서 다양한 연령

를 보호하고 교육하며,

로그램을 운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.따라서 앞으로 등과 ․고등을 분리하

여 센터를 연령 별로 특성화 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.



연 치 명 총개
운 비 

미지원

운 비 

지원

운 비 지원 산

(2011년 지원 산)

합계 비 시비

합계 381 58 323 7,056,996 2,117,099 4,939,897

1 종로 11 - 11 240,600 72,180 168,420

2 중 5 - 5 112,200 33,660 78,540

3 용산 6 1 5 105,000 31,500 73,500

4 동 11 - 11 247,800 74,340 173,460

5 진 19 1 18 397,200 119,160 278,040

6 동대문 6 1 5 109,800 32,940 76,860

7 중랑 25 2 23 525,200 157,560 367,640

8 북 26 3 23 513,100 153,930 359,170

9 강북 19 2 17 351,600 105,480 246,120

10 도봉 17 7 10 205,800 61,740 144,060

11 원 13 2 11 245,400 73,620 171,780

12 평 20 7 13 322,800 96,840 225,960

13 대문 6 - 6 135,600 40,680 94,920

14 마포 11 - 11 252,600 75,780 176,820

15 양천 24 4 20 425,391 127,617 297,774

16 강 16 3 13 273,000 81,900 191,100

17 로 20 4 16 321,300 96,390 224,910

18 금천 24 4 20 432,900 129,870 303,030

19 영등포 14 2 12 247,300 74,190 173,110

20 동 17 2 15 324,600 97,380 227,220

21 악 36 7 29 634,205 190,262 443,943

22 초 4 1 3 63,000 18,900 44,100

23 강남 3 - 3 58,800 17,640 41,160

24 송파 10 2 8 172,800 51,840 120,960

25 강동 18 3 15 339,000 101,700 237,300

<참고>서울시 지역아동센터 황 산지원내역 (2011.6.8 재)

(단 :천원)



4.질의 답변요지

○ 질의 : 지역사회에서 자생 으로 운 되어 오던 공부방 등에 해 ’05년부터 지원하고 있음.지

역아동센터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여성가족정책

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요망.

○ 답변 :센터의 여러 가지 로그램과 서비스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하며,

취약 계층 아동에 해 서울시차원에서 극 으로 처할 것임.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

센터가 종합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.

5.토론요지 :없음.

6.소 원 회 의 심 사 보 고 요 지 :구성하지 않았음.

7.심사결과 :「원안가결」(출석 원 원 찬성)

8.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.

9.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계법규 :「아동복지법」제31조

나. 산조치 :별도조치 필요 없음.

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한 조례안

제1조(목 )이 조례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 한 육성을 한 종합 인 아동복지

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설치․신고된 지역아동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 지원에 필요
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)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방과 후 돌 이 필요한 아동의 건 한 보호육성

을 한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

말한다.

2.“지역아동센터”란 법 제16조 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․교육,건 한 놀이와 오락

의 제공,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종합 인 아동복지 서비스를

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.

3.“지역아동센터 종사자”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,교육,양육,치료,기타 아동의 복지에 한

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4.“사업”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 하여 말한다.

제4조(사업실행 주체)사회복지법인,비 리법인,종교단체를 포함한 비 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

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․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

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5조(이용의 상)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 제1호의 아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.

1.부모의 취업 경제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

2.한부모․조손․다문화 가정의 아동

3.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

제6조(사업)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

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극 노력 하여야 한다.



1.아동 건강 증진 양에 한 지원 사업

2.아동 가족을 한 복지사업

3.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감을 한 교육사업

4.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응력 강화 사업

5.아동의 정서 함양을 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

6.아동의 통합 인 서비스를 한 지역사회와의 력 연계 사업

7.기타 아동복지 향상을 해 필요한 사업

제7조(사업비의 지원)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산의 범 안에서 각 호의 비용

을 지원할 수 있다.

1.센터 사업비

2.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

3.센터 이용 아동 식비

4.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제8조(지도․ 검)① 시장은 계 공무원으로 하여 센터의 운 ,시설 설비기 ,안 사고

방,종사자 리,센터의 재정 리 상태 등을 지도․ 검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장은 지도․ 검시 지 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